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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 결 다 에 지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부분 취소한다1. 1 .

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 지는15,772,046 2015. 5. 8. 2018. 8. 10.

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계산한 돈 지 하라5%, 15% .

원고 나 지 항소 피고 부 항소를 모 각한다2. .

소송 용 는 원고가 나 지는 피고가 부담한다3. 60% , .

항 돈 지 명하는 부분 가집행할 있다4. 1 .

청구취지1.

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 이 사건 소장 부본229,305,040 2015. 5. 8.

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계산한 돈 지5%, 15%

하라.

항소취지2.

심 결 청구취지 재 같이 변경한다1 .

부 항소취지3.

심 결 피고 소 부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1 ,

각한다.

심 결 이 인용1. 1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하여 시할 이 는 래 같이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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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하고는 심 결 이 같 므 이를 인용한다1 .

추가하는 부분2.

쪽 행 잠 다 에 미리 검하여 해 후 자동 잠 는 것 지6 5 “ ” “▣

하고 를 추가한다” .

다시 쓰는 부분 쪽 래에 행 이하3. (6 9 )

『2 손해 상책임 범.

이 사건 사고 말미 원고가 입 재산 신 손해 산출근거 계산내역, ,

과 그 는 래에 별도 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상 계산 해당 항

목 재 같다 다만 월 에 한 간이자를 공 하는 단리할인법에 라( 5/12%

이 사건 사고 당시 가 계산하 하고 계산 편 상 첫 월 미만 리고 마, ,

지막 월 미만 원 미만 버린다).

가 재산상 손해.

인 재산상 손해1)

가 일실 입)

인 사실 평가내용(1)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[ ] , 8, 18 21, 31, 34, 35 (

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 재 심 법원 원 학 병원장에 한 신체감, ) , 1

탁 보 탁 결과 이 법원에 한 사실 변 체 취지, ,

가 생 월일 별 생 남자( ) : 1963. 5. 9.

나 여명 종료일 생명 상 남자인 원고 여명( ) (2015 51 29.9

) : 2045. 3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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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직업 월소득 건 계 운 사 건 업 시 노임단가 건 계 운 사( ) , : ,

단가 용

원고 월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부 도 상 하 상2015 2016․

한건 회 건 업 시 노임단가 건 계 운 사 단가를 용하여 월 일 근22

를 산 한 계산한다 갑 증( 18 ).

라 가동 간 가동일 사고일 부 가동연한 만 인 지 월( ) : ( 65 ) 2028. 5. 8. 22

일

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동연한 경험 에 하여 인 하 하여는 그 사람

평균여명 이외에 같 직종 종사자 연 별 근 자 취업 또는 근 참가 근 조건, ,

등 사 조사하여 이 부 경험 상 추 는 개인사업자 가동연한 도출하든

가 또는 그 사람 연 직업 경 건강상태 등 구체 인 사 과 근 경 등 심리하, , ,

여 그 가동연한 인 하여야 한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( 1992. 7. 24. 92 10135 ).

든 증거들 변 체 취지에 하여 인 는 래 같 사 들에 추

어 볼 경험 상 원고 가동연한 만 가 지 이 타당하다, 65 .

사고 당시 원고는 만 남 건강상 특별한 가 없었는데 당시51 ,①

한민국 남 평균 명 고 이상 경 동 인구 는 약 명78.96 , 60 3,756,000

에 이르 다.

사고 당시를 원고 같 직종 컨 이 트럭 운 사 종사자( )②

평균연 고 연 과 에 이르 며 같 직종에49.4 , 50 50.6% ,

해 특별히 이 없었다.

사고 이후이 는 하나 과 통계자료에 르면 체 컨 이 운2016 2017 ,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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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이상이 도에 이르고 있다60 14.3%~20.7% .

컨 이 트럭 운 사 업 는 단 한 노동에 해당하여 특별히 건강④

상태가 나 지 면 이상 사람도 별다른 없이 행할 있 것 보60

인다.

마 후 장해 노동능 상실( )

든 증거들 변 체 취지에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, 2015.①

부 같 달 지 남 학 병원과 운 한국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5. 8. 28. , ②

남 학 병원에 번 번 추 번 번 번 요추간 후 나사2015. 5. 9. 11 , 12 , 1 , 2 , 3

못 고 나 요추부 운동장 가 남 있는 사실 같 후 장해는, ③

맥 라이드 장해평가 척추손상 항 에 해당하고 나사못 구를 삽I-A-1-c 32% ,

입한 상태에 는 구장해이나 나사못 거한다면 그 후 간 한시장해 추, 10

는 사실 이 법원 변 종결일 지 원고가 나사못 거 지 사실이, ④

인 다.

같 인 사실에 하면 원고에 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 입원 료 간인,

지는 그 다 날부 는 가동종료일인 지는 노2015. 5. 28. 100%, 2028. 5. 8. 32%

동능 상실이 인 다 한편 장래 나사못 거 는다고 하 라도 그에 른 한(

시장해 간인 이 사건 변 종결일부 가동종료일 지 간 과하므10 ,

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 계없이 노동능 상실 같이 인 할

있다).

계산 원(2) : 116,028,297

나 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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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주장(1)

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한 료 원 지출하 므 피고는 이를4,261,840 ,

상하여야 한다.

법리(2)

국민건강보험법에 라 보험 여를 피해자가 가해자에 하여 손해 상청구를

할 경우 그 손해 생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 는 경우에는 산 손해 에

과실상계를 한 다 거 에 보험 여를 공 하여 가해자 손해 상책임 산 하

여야 하며 그 공 는 보험 여 에 상당하는 손해 상채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,

취득하게 다 법원 고 다 결( 2002. 12. 26. 2002 50149 등 참조).

인 사실(3)

갑 증 재 변 체 취지에 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인하7, 21 ,

여 래 재 같이 료 합계 원 지출한 사실 인 할 있다4,261,840 .

순 번 연월 진료비내역 병 원 금 액 원( )

1 2015. 5. 8. 급차119 200,000

2 2015. 5. 8. 진료 및 처치비 양사랑병원 142,510

3 2015. 5. 8.~2015. 5. 18. 원 및 치료비 전남 학 병원 3,189,780

4 2015. 5. 19.~2015. 7. 12. 래진료비 전남 학 병원 279,780

5 2015. 7. 12. 진료비계산 발급비 전남 학 병원 10,000

6 2015. 5. 18.~2015. 5. 28. 원 및 치료비 운암한 병원 219,170

7 2015. 11. 18.~2015. 12. 10. 래진료비 우 신경 과 40,000

8 2015. 12. 10. 후 애진단비 우 신경 과 100,000

9 2015. 9. 18.~2015. 9. 23. 진료비 및 수술비 전치과 원 80,600

합계 4,261,840

한편 증 재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원고, 3 ,

가 료 내역 원 공단부담 지 한 사실 인 할 있다5,949,790 .

단(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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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 법리 인 사실에 하면 원고는 체 료, 원10,211,630 (= 본인부담

원4,261,840 공단부담 원 에 과실상계를 하고 거 에 공단부담5,949,790 )＋

공 한 잔 에 한하여 피고를 상 료 손해 청구할 있 뿐이다.

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인한 체 료 에 원고 과실 에 해당하는60%

공 한 잔 원 원4,084,652 [ 10,211,630＝ 임이 계산상 명 한× (1 - 0.6)] ,

같 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 여 원 우 공 하5,949,790

면 원고가 피고를 상 청구할 있는 료 손해는 남는 것이 없게 다, .

라 원고 이 부분 주장 들일 없다.

다 향후 료)

원고는 이 사건 사고 번 번 추 번 번 번 요추간 후 나사못 고11 , 12 , 1 , 2 , 3

고 향후 나사못 거 경우 소 원 지출하여야 하므2,000,000

피고가 이를 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, .

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출한 증거들 지 모 모 보 라도 원고에 하여 향후

나사못 거 이 드시 필요하다고 인 하 부족하고 달리 그 같이 볼 충분한,

증거도 없다.

원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.

라 개)

인 사실(1)

든 증거들 변 체 취지에 하면 원고는 남 학 병, 2015. 5. 9.①

원에 척추 나사못 고 사실 원고에 하여 이 사건 사고, ②

생일인 부 같 시행 후 일 지 인 여2015. 5. 8. 7 (2015. 5. 16.)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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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하루 시간 도 개 가 필요했 사실 경 도시일용노임이 인8 , 2015. 5. 87,805③

사실 인 할 있다.

한편 원고는 후 회복 간인 지 개 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나2015. 11. 8. ,

원고가 출한 증거들만 는 이를 인 하 부족하다.

계산 원 원 일(2) : 790,245 (= 87,805 × 9 )

재산상 손해2)

가 이 사건 트랙 가격)

갑 증 재 변 체 취지에 하면 이 사건 사고 인하여4, 10 , ①

이 사건 트랙 는 폐차 었고 원고는 폐차 원 회 한 사실 이, 5,500,000 , ②

사건 사고 생 월 이 사건 트랙 차종 연식 식 주행거리 출, , , ,

고 한 시 는 리상태에 라 상 경우 원 원인40,000,000 , 38,000,000

사실이 인 다.

같 인 사실에 추어 볼 달리 이 사건 트랙 리상태가 상 이라고 인,

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가격 시 원에 폐차, 38,000,000 5,500,000원

공 한 나 지 원 원 원 이 타당하다32,500,000 (= 38,000,000 - 5,500,000 ) .

나 이 사건 트랙 시 감 료)

불법행 인하여 건이 훼손 었는데 그 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격이

통상 손해가 는 민사소송 에 그 가격 산 하여 이루어진 감 에,

산 가격이 민사소송에 인 었다면 그 감 용 또한 통상손해에 포함,

다고 이 다.

그런데 갑 증 재에 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트랙 시 평가감 료15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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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지 한 사실이 인 할 있 므 이는 원고 재산상 손해에 포함220,000 ,

어야 한다.

다 이 사건 트 일러 리 견인)

이 사건 사고 인하여 이 사건 트 일러 리 견인 원고에게 1,819,000

원 손해가 생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 므 이를 원고 재산상 손해,

인 한다.

라 이 사건 트랙 트 일러 차료)

원고는 자동차보험 약 산 식에 라 보험개 원이 산 한 사업용 차종

차료 일람 에 차 간 곱한 계산하여 이 사건 트랙 일간10

차손해 원 이 사건 트 일러 일간 차손해 원 구하고 있다2,022,300 , 2 404,460 .

그러나 차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트랙 트 일러를 사용하여 업 하지 못한

간 동 업 익 손해 인 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,

경 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 뿐만 니라 본 같이 원고에게 업 하지,

못하는 간 동 일실 입 손해 인 한 이상 원고에게 별도 차손해를 인

하 는 어 다.

원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.

마 새 구입한 트랙 취득)

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트랙 를 폐차하고 새 트랙 를 구입하는데 지출

한 취득 상당 손해도 구하고 있 나 같 취득 지출 이 사건 사고 상,

당인과 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없 므 원고 주장 들이 어 다, .

계산 원3) : 60,543,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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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손해 원 개 원 트랙 가격 원( 116,028,297 + 790,245 + 32,500,000

트랙 시 감 료 원 트 일러 리 견인 원+ 220,000 + 1,819,000 ) × 40%

나 자료.

참작한 사 원고 나이 가족 계 이 사건 사고 생 경 결과 상해1) : , , ,

후 장해 부 도 료 경과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사 참작한다, .

증 재에 하면 피고 그 책임자인 이노 이 사건 크 인 운9 , , ,

사인 강 근이 이 사건과 사재 면 원고를 피공탁자 하여 2,000

만 원 손해 상 변 공탁한 사실이 인 나 채 이 니 일부에 한,

공탁 그 부분에 하여도 효 이 생 지 니하고 원고가 일부 변 하 다,

고 볼 만한 증거도 없 므 이 자료 하는 데 참작하지 니한다, .

결 원2) : 20,000,000

다 소결.

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한 손해 상 원고에게 원 재산상 손해80,543,016 (=

원 자료 원 그 심 결에 인용 원에60,543,016 + 20,000,000 ) 1 64,770,970

하여는 이 사건 사고 생일인 부 피고가 그 이행 존부 범2015. 5. 8.

에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는 심 결 고일인 지1 2017. 12. 13.

는 민법이 한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5%,

한 연 계산한 지연손해 나 지 원에 하여는 이 사건15% , 15,772,046

사고 생일인 부 피고가 그 이행 존부 범 에 하여 항쟁하는2015. 5. 8.

것이 타당하다고 인 는 이 법원 결 고일인 지는 민법이 한 연2018. 8. 10.

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5%, 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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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.』

결4.

원고 청구는 에 인 한 범 내에 이 있어 인용하고 나 지 청구는 이

없어 각하여야 한다 심 결 원고 소부분 결 일부 달리한 부분 부. 1

당하므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 추가 인 한 돈 지 명하며,

심 결 나 지 부분 당하므 이에 한 원고 나 지 항소 피고 부 항1

소는 이 없어 모 각한다.

재 장 사 노경필

사 도연

사 근


